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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Korean Abstract):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인력의 장
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서 2018년 처음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 효과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공
급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같이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제공하는 2019년 기업간 거래자료로 6,548개의 성과공유기업을 최초 수요기업으로 292,078건의 
거래를 포괄하는 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매출액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공유기업의 매
출액 증가 효과와 K차 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K+1차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이며,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파급효과는 0.7%이었다. 이를 총매출액에 적용하면,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기
업의 매출액 증가는 9.34조원이며,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6.38조원이었다.

[주제어]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거래 네크워크, 매출액 파급효과, 매출액 회귀
분석,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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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인력의 장
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서 2018년 처음 도입되었
다1). 동 제도는 성과공유가 직원의 동기를 자극하여 기업 전체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
를 하고 있다[Ehrenberg and Milkovich, 1987; Blinder, 1990, 김성수, 2003]. 본 연구에서는 성과공
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는지를 확인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효과 뿐만 아니라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효과도 
추정한다. 정책지원이 수혜를 받은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이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지원의 효과는 수혜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
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제공하는 2019년 기업간 거래자료로 6,548개의 성과공유기
업을 최초 수요기업으로 하여 292,078건의 거래를 포괄하는 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매출액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공유제 유형별 매출액 증가 효과와 K차 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K+1
차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이며,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파급효과는 0.7%이었다. 이를 총매
출액에 적용하면,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9.34조원이며, 공급기업의 매출
액 증가는 6.38조원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첫째, 저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의 성과를 연구한 최초의 학술연구이다2). 둘째, 정책지원효과
를 수혜기업 뿐만 아니라 공급기업에의 파급효과까지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지원효과에 대해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김현욱, 2004; 유홍림, 박성준, 2007; 노용환, 2010; 권선주, 2011; 정
규채, 정성창, 2019 등], 저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급기업에의 파급효과까지 분석한 연구는 
없다3). 

1) 상생협력법 상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인 협력사가 위탁기업의 지원으로 달성한 성과(원가절감 등)를 사전에 정
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위탁기업과 공유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이다.

2) 이은실(2021)은 동 제도의 간단한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제도는 Freeman, Blasi, & Kruse(2010)가 
정의하는 공유자본주의의 세 유형인 주식공유제, 이윤공유제, 성과공유제 중 성과공유제와 주식공유제 일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개인 성과급, 집단 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의 성과분석 연구도 부분적인 
시사점을 준다[설원식, 김수정, 2004; 이경태, 이상철, 박애영, 2005; 김동배, 이인재, 장지예, 2006; 박재영, 
2007; 원인성, 2007; 정재욱,  배길수, 2007; 박노근, 2008; 원인성, 2008; 정권택, 박경규, 임효창, 2008; 류랑도, 
2009; 원인성, 2012; 신혜정,  안지영,  2014; 원인성, 2015; 김유선, 2017].

3)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낙수효과” 또는 “적하효과”라는 용어로 많은 연구
가 있다[박승록･최두열, 2011; 심상규, 2011; 김근수, 2012; 이병기, 2012; 이종욱･오승현, 2014; 조동근･빈기범, 
2014; 홍장표･장지상, 2015; 이진면･이용호･김재진, 2016, 표한형, 2016; 이용호․김재진, 2017; 홍운선․홍성철, 
2017; 허진숙･권수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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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 제도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서 2018년 처음 도입되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이다.4)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성과급 유형의 
경우 성과급 기여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10% 감면해 주고, 성과급 지급으로 추가된 소
득에 대해 동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이외에 정책금융 지원,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5) 중소기업이 성과공유 도입기업으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
유기업의 확인)에 따라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서 오는 '22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수 10만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5)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게 부여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 내용
금융 Ÿ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일자리창출촉진 자금(단,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업에 해당) 
가점 Ÿ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평가 시 '일자리평가' 점수 반영(최대 20점) 

* '19.6월부터 전체 평가지표 중 반영비율 20% → 30% 상향 ** 해당 범위: 미래성과공유 협
약, 스톡옵션 부여, 우리사주 운영, 내일채움공제 

Ÿ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최대 12.5점)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가
점 10점) 

홍보 Ÿ 성과공유 도입 우수기업의 대표자를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매년 선정(매년 1회), TV 등 대중매체
를 통해 기업 홍보 

유형 내용
성과급 Ÿ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

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달성
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서면 약정(서면약정은 성과급 지급
일 기준 3개월 이전)

성과보상공제 Ÿ아래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업주와 1:2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을 5년(최초), 3~5
년(재가입)동안 납입하여, 5년 간 20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조성하도록 지원. 

- 핵심인력은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에 수령하며,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세액공제로 환급 
받음. 

- 사업주는 납입금을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로 인정 받고,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25%를 받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
하) 대상

[표 1]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 유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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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본 연구에서는 위 15개 유형(성과보상공제는 총 3개 유형으로 분류) 중 도입기업이 1개인 노사
문화우수기업과 도입 실적이 없는 복지지원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성과급,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

유형 내용
-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

을 적립하며,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 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

-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수령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신규채용자(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를 대상으로 2년 또
는 3년 동안 근로자:사업주:정부가 약 1:1:3으로 적립금을 납
입

- 2년 만기(1600+연복리) 또는 3년 만기(3000만원+연복리)에 
근로자는 본인 납입액의 5배 상당 금액을 수령

임금수준상승 Ÿ당해 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보다 큰 경우

우리사주제도 Ÿ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
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근로복지기본법」제32조, 제
50조)

복지기금 Ÿ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동법시행규
칙 제21조에 따라 기금운영을 위한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인설립인가 취득과 설립등기를 완료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Ÿ「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법」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인재육성형중소기업 Ÿ「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
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Ÿ「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Ÿ「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Ÿ「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가
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Ÿ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
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Ÿ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
소기업

복지지원중소기업 Ÿ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운
영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 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

Ÿ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Ÿ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발
급받은 사업 참여증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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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임금상승,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스톡옵션, 인적자원개
발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총 13개 유형을 분석한다. 개별 기업은 이들 성과공유 제도를 중복으로 도입할 수 있다. 성과공
유 유형 중 기업의 중복 도입 경향이 큰 4개 유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성과급의 중복 경향을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성과급 도입 기업 중 상당 수는 각각 다른 유형도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 기업 수
가 가장 많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이들 모두에 걸쳐 있다. 

[그림 1] 중복 경향이 큰 성과공유 4개 유형의 벤다이어그램 
* 타원 안의 숫자는 각각의 유형에 가입한 기업 수. 

3. 분석 자료
1) 기업 간 거래 자료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 제공하는 기업 간 거
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신용 평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두 기업 간 거
래액을 연간 단위로 집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구매자 관점에서 구매자와 연결되는 판매자를 
기준으로 “구매자-구매처”의 연간 거래를 집계한 것은 총 637,547건이다.6) 반대로 같은 시점 판

6) 한국기업데이터는 특정 시점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updated)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
료는 2020년 8월에 갱신된 데이터이다. 이 시점에서 2019년의 기업 간 거래는 대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
하나, 일부 거래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업 간 거래 자료에서 두 기업을 식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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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자 관점에서 “판매자-판매처”의 연간 거래를 집계한 것은 총 583,630건이다. “판매자(B)-판매처
(A)”를 “판매처(A)-판매자(B)”로 도치할 경우, 이는 “구매처(A)-구매자(B)” 관계와 동일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자 자료와 판매자 자료를 모두 활용한다. 구매처 자료와 판매처 
자료에서 중복은 52,562건이다.7) 이에 따라 중복을 제외한 1,168,61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 중 “구매자-구매처” 관계에서 이 거래액이 구매처의 총거래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거래로 대상을 한정한다.8)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
우 공급기업(수요기업인 구매자 관점에서 구매처)의 성과 변동이 수요기업의 성과 변동에서 파급
된다는 본 논문의 가설이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분석 대상 거래는 총 
292,078건이다. 아래 그림은 거래 비중 설정에 따른 분석대상 거래 수의 변동을 도시한다. 전체 
거래의 약 절반이 거래 비중 10% 미만이며, 거래 비중 30%는 거래비중 한정에 따른 분석대상 
거래 건 수의 감소가 대체로 완만해지는 지점이다. 

[그림 2] 거래비중에 따른 분석대상 거래 건 수 변동

2) 거래 네트워크 구축 

위의 기업 간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최초 수요기업으로부터 파생하는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
있는 기업코드가 없거나 중복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7) “판매자(B)-판매처(A)”의 관계가 “구매처(A)-구매자(B)” 관계로 도치될 경우 두 거래의 거래금액은 동일해야 한
다. 자료에서는 두 거래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최초 수요기업에서 파생되는 네트워크 효
과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두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매 자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제는 구매처 자료와 판매처 자료에서 중복이 확인된 52,562건에 해당하는 이슈이다.

8) 기업 간 거래에서 수요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공급기업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통상 
이를 전속거래라고 부른다(이항구･윤자영･맹지은, 2017). 본 연구에서 설정한 30%는 임의적인 수치로서 전속
거래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거래관계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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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래 네트워크의 복잡도는 공급사슬을 따라 수요-공급 관계로 연결되는 수직적 복잡도와 특
정 단계에서 이 단계의 수요기업이 얼마나 많은 공급기업과 거래하는가를 반영하는 수평적 복잡
도로 구분한다(Bode and Wagner, 2015). 즉 수직적 복잡도는 거래 네트워크의 심화 수준, 즉 거래
단계의 깊이이며, 수평적 복잡도는 거래단계별로 참여하는 공급기업 수이다. 

성과공유기업 중 거래단계의 깊이가 가장 큰 기업 D의 거래 네트워크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우측의 최소 수요기업 D에서 중앙에 위치한 1차 공급기업 “Ⅰ-2” 및 “Ⅱ-1”로 연결되
며9), “Ⅱ-1”에서 “Ⅲ-1 - Ⅳ-1 - Ⅴ-4 - Ⅵ-1 - Ⅶ-1 - Ⅷ-2 - Ⅸ-1”로 총 9차의 거래관계가 전개된
다. 최종 거래단계에 위치한 “Ⅸ-1” 기업은 상위 단계의 “Ⅵ-1” 및 “Ⅷ-1” 기업과도 거래한다.  그
림에서 로마자 숫자(Roman numerals)는 수직적 복잡도, 즉 거래단계의 깊이를 나타낸다. 즉 최대 
9차이다. 로마자 다음의 아라비아 숫자(Arabic numerals)는 수평적 복잡도 즉 각 거래단계별 거래
기업 수이다. 1차의 경우 Ⅰ-1에서 Ⅰ-3까지 총 3개의 공급기업이 있으며, 5차의 경우 Ⅴ-1에서 
Ⅴ-7까지 총 7개의 공급기업이 있다.  

[그림 3] 거래단계 깊이 최대기업 D의 거래 네트워크
* 상자로 표시한 연결점(nodes)의 크기는 각 기업 매출액의 상대적 크기이다. 연결점의 로마자(roman)는 거래단계

를 뜻하며, 로마자 다음의 숫자는 각 거래단계별 거래기업의 일련번호이다. 거래단계는 또한 색상으로 구분한
다. 연결점을 잇는 연결선(edges)의 두께는 “수요기업-공급기업”으로 연결되는 두 기업 간 거래에서 해당 거래
액이 공급기업의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초 거래에서 파생되는 거래는 하위 거래단계마다 각각의 상위 거래단계와 연결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다면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파생되는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위
9) 아래 그림에서 기업 “Ⅱ-1”은 기업 “Ⅲ-1”에 가리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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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기업에서 추가로 연결되는 기업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특정 단계의 특정 기업과 연결되는 
기업이 그 이전 단계에 이미 연결되었던 기업이라면, 이 기업에서 파생하는 거래는 무한히 반복
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의 거래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이 기업이 최초로 등장하는 거래만을 
반영한다. 아울러 상위 단계의 수요기업과 연결되는 하위 단계의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비해 규
모가 훨씬 크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네트워크는 수요기업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공급기업의 네트
워크이다.10)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요기업과 연결되는 공급기업의 매출액이 수요기
업 매출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 이 공급기업으로부터 파생하는 거래는 네트워크에 반영하지 않
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네트워크가 파악된 기업은 2019년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한 기업 21,642
개 기업 중 6,548개 기업이다. 이 중 거래단계가 1단계인 기업의 비중이 55.6%이며, 거래단계 깊
이가 2단계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나머지 44.4%이다. 네트워크의 수직적 복잡도를 의미하는 거
래단계의 깊이는 최장 9차에 이른다. 수평적 복잡도인 거래단계별 거래기업 수는 거래단계별 평
균 6~7개이며, 최대 745개이다.

[그림 4] 거래단계의 깊이와 거래단계별 기업 수
* 상단 패널의 점은 각 거래단계별 기업 수의 평균값이며 점의 위쪽과 아래쪽 선은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

함. 상자 안의 숫자는 평균값임. 하단 패널 상자 안의 숫자는 거래단계의 깊이, 즉 각 거래단계별 최종 거래단계
가 이 거래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임.  

10) 예를 들어, 모든 경우에 특정 기업 A에 연결되는 공급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있다. 전기를 공급 
받지 않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 A의 공급기업으로 한국전력이 연결되면 이 네트워크는 기업 A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네트워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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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모형
1) 성과공유제 도입의 직접 효과 추정

성과공유제 도입의 직접 효과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공유제 도입한 기업의 성과로 매출액 증가를 대용한다. 다음 절에서 추정
하는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래 네트워크에 가해지는 최초의 
충격 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매출액 증가이다. 성과공유제 도입의 
네트워크 파급효과는 이후 각 거래단계별로 최초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하여 ××⋯×와 같은 형태로 추정한다. 

성과공유제 도입의 직접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 여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
이 동질적인 반사실적 대응 집단(counterfactual matched group)을 만들고,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으
로 구성된 처리 집단(treatment group)과 성과 비교의 통제 집단(control group)으로서 대응 집단 간
의 평균적인 성과 차이를 식별한다. 성과공유제 이외의 나머지 특성을 동질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자연과학 실험에서의 임의 할당(random assignment)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성과공유제 도입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Rosenbaum and Rubin, 1983).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정부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공유가 시행된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한 번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2019년 성과공유제 도
입기업의 대응 집단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 기업을 대응집단 추출을 위한 표본으
로 설정한 것은 이들 지원 기업이 정부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정부사업 지원에 
적합하다고 선별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상당히 특성이 유사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구성된 처리집단과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모든 면에서 가장 유사한 통제집단을 대응시킨 후, 두 집단 간 성과의 평균적인 차이로 성과공유
제 도입의 효과를 식별한다.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간 짝짓기(matching)는 아래와 같이 두 집단의 개체 에 대해 각각 성향
점수 를 산출한 뒤 성향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장 유사한 개체들을 대응시키는 최근접이
웃대응법(nearest neighbor matching method)을 사용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함수를 이용한 일
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으로 산출한다. 성향점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업력 
자연로그값, 업종 및 로그 총자산,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이다.

Pr성과공유 ∣ (1)는 ln(업력), 업종, ln(총자산),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대응 집단이 처리 집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좀더 균형된 대응 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처
리 집단과 대응 집단 간 대응 비율은 1:2를 적용하며11), 처리 집단과 대응 집단이 개체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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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하게 짝을 이룰 수 있도록 대응 집단 개체의 중복 대응을 허용한다.12) 대응되는 개체의 속
성이 유사하도록 대응되는 개체 간 성향점수의 차이는 표준편차의 0.01배 이내로 제한한다. 더미
변수로 구분하는 업종은 대응하는 개체별 업종이 일치하도록 한다. 처리그룹과 통제그룹 공통으
로 성향점수의 분포가 중첩되는 공통 기반(common support) 바깥에 위치한 개체는 제외한다. 제
외되는 개체가 있는 경우 성향점수를 재추정하여 처리 집단과 대응 집단의 균형을 맞춘다.  

성향점수에 따라 처리집단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을 구축한 후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에서 
처리집단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추정치 을 추정한다. 계수추정치 은 짝짓기한 집단
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처리집단과 대응하는 통제집단 간의 평균적인 매출액 차이율을 의미
한다. 이 크기는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직접효과이며, 거래 네트워크에 가해지는 최초의 충격
이다. 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인 매출액 자연로그값의 자기상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명변수에 전기
의 매출액 자연로그값을 추가한다.

ln lnlag′ (2)

* 식에서 는 각 기업별 매출액, lag는 전기의 매출액,  는 성향점수 산출에 사용된 설명변수로서 ln(업력), 업종, ln(총자산),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 , 는 계수로서, 이 중 는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
는 더미변수의 계수, 는 모형의 오차항.

2) 성과공유제 도입의 파급 효과 추정

거래 네트워크의 최상위에 위치한 성과공유제도 도입기업의 매출액 변동이 하위 공급기업의 
매출액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축차적(逐次的)으로 추정한다.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
른 상위 기업인 수요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하위 기업인 공급기업의 매출
액 증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가정한다. 모형에서는 공급기업 매출액 변동의 자기상관 가
능성을 고려하여 전기의 매출액 변동, 즉 전기의 매출액 자연로그값을 설명변수에 추가한다. 

       차거래⋮        차거래
            (3)

* 식에서 좌변의 는 공급기업 매출액 자연로그값의 벡터이며, 우변의 는 수요기업 매출액 자연로그값의 벡터
이다. 는 업력 자연로그값, 거래비중,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등 공급기업의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 행렬이
다. 는 모형의 오차항이다. 

11) 대응 비율 1:2는 개체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Ho, Imai, King, and Stuart(2007)에 따라 최적의 대응
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개체별로 각각 상이한 대응비율을 적용한다. 처리집단의 개체 수 총 5,428개 중 1:1 대
응되는 경우가 4,934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최대 1:12로 대응되는 경우가 418개이다. 대응비율이 그 사이
에 속한 개체의 수는 미미하다.

12) 처리집단의 개체 5,428개와 짝을 이룬 대응집단 개체 수는 총 9,375개이며, 이 중 처리집단의 개체와 1회 대
응된 개체는 8,363개, 2회 대응된 개체는 903개, 3회 대응된 개체는 100개, 4회 대응된 개체는 9개이다. 4회를 
초과하여 중복 대응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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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모형의 적합을 통해 위 모형에서 각 거래단계별 수요기업의 매출액 변동에 따른 공급기업
의 매출액 변동의 민감도 를 추정한다. 그러면, 





⋅


이 된다. 따라서 

최초 수요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변동은 거래 네트워크를 따라 최종단계까지 연쇄적으로 파급영향
을 미치며, 최종단계의 파급효과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3)을 통해 

각각 1차, 2차, 3차, 4차, 5차 이상 거래단계의 공급기업 매출액 변동의 민감도 , , , , 
를 추정한다. 5차 이상에 대해서는 관측치 수가 적어 모아서 하나의 식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각 거래단계에서의 최초 수요기업인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매출액 변동의 파급효과는 각
각 , , , , 이다. 또한,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인한 매출액 
변동의 파급효과는 각각 , , , , 이다.

 

5. 분석 결과
1) 변수 및 기술통계량

모형의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구체적 정의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은 한국기
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19년 결산 매출액이다.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거래 네트워크상의 공급
기업 중 일부는 매출액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누락 비율은 최초 수요기업인 성과공유 도입기업
이 8.2%, 1차 공급기업이 55.5%, 2차 공급기업이 65.9%, 3차 공급기업이 65.8%, 4차 공급기업이 
65.7%, 5차 이상 공급기업이 69.1%이다. 모형에서는 각각 공급기업 매출액과 수요기업 매출액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ln(공급기업 매출액)이 종속변수가 되는 모형에서 추정된 ln
(수요기업 매출액)의 계수는 수요기업 매출액에 따른 공급기업 매출액의 “탄력성(elasticity)”을 의
미한다.

업력은 동일하게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기업 설립일자를 이용하여 설립일자와 
2019년 최종일과의 차이로 산출한다. 업종은 동일 자료에 수록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에 따라, 산업분류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거래비중은 “수요기업() - 
공급기업()”의 특정 기업 간 거래에서 이 특정 거래의 거래액이 공급기업의 총 거래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다. 공급기업의 총 거래액은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간 거래 자료에서 제공하는 개
별 거래의 거래액을 공급기업별로 합산한 값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간 
거래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거래는 총 거래액에서 누락될 수 있고. 거래비중은 실제보다 높게 산
출될 수 있다. 

아래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매출액은 최초 수요기업에서 이하 공급기업 순으로 평균 
및 중앙값이 체계적으로 감소한다. 중앙값에 비해 평균이 커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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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은 전 거래단계에서 대체로 중앙값이 10년 내외 평균이 12년 내외로 유사하다. 최초 수요기
업의 중앙값과 평균이 공급기업에 비해 긴 편이다. 거래비중의 중앙값은 거의 전 거래 단계에서 
100%이며, 평균은 80% 전후이다. 왼편으로 꼬리가 긴 분포로서, 대부분 특정 수요기업에 종속되
어 있으며, 일부 기업만이 다수 기업과 거래한다고 볼 수 있다.  

A. 매출액(십억원)
통계량 최초수요기업 1차 2차 3차 4차 5차이상
관측치수(개) 6,014 9,072 4,085 1,644 647 356
최소값     0.0  -0.2     0.0     0.0  -0.2  0.1
1분위값     2.4   0.9     0.7     0.7   0.6  0.6
중앙값     6.7   2.2     1.6     1.5   1.4  1.3
평균    20.2   5.6     4.9     5.3   3.6  3.1
3분위값    17.7   5.1     3.8     3.7   3.2  2.9
최대값 3,323.4 656.6 3,108.6 1,451.9 126.3 65.0

B. 업력(년)
통계량 최초수요기업 1차 2차 3차 4차 5차이상
관측치수(개) 6,543 14,870 7,651 3,053 1,198 693
최소값  0.4   0.2   0.4  0.2  0.9  0.9
1분위값  6.6   5.6   5.8  5.8  5.8  5.9
중앙값 11.9   9.9  10.2  9.9 10.2 11.1
평균 13.7  12.0  12.2 12.1 12.1 12.2
3분위값 19.4  17.0  17.3 16.9 17.2 17.2
최대값 66.0 120.0 120.0 63.4 52.7 56.8

C. 거래비중(%)
통계량 최초수요기업 1차 2차 3차 4차 5차이상
관측치수(개) 6,548 20,393 11,988 4,803 1,887 1,152
최소값 30.0 30.0 30.0 30.0 30.0
1분위값 56.4 60.6 64.4 62.5 65.1
중앙값 99.5 100.0 100.0 100.0 100.0
평균 79.8 82.2 83.4 82.7 83.4
3분위값 100.0 100.0 100.0 100.0 100.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기술통계량 

업종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 거래단계에 걸쳐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은 제조업이다. 최초 수
요기업인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경우 다음으로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크나, 이하 공급기업의 경우 
다음으로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다. 이외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시설서비스업 등이 대체로 1% 이
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결측치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자료에 업종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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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최초수요기업 1차 2차 3차 4차 5차이상
농림어업(A)  0.2  0.2  0.2  0.2  0.1  0.1
광업(B)  0.0  0.1  0.0  0.0  0.1  0.1
제조업(C) 62.8 37.3 33.5 31.5 31.6 29.4
전기가스업(D)  0.1  0.1  0.1  0.1  0.0  0.0
수도하수업(E)  0.7  0.4  0.6  0.4  0.5  0.3
건설업(F)  5.8  5.3  4.4  5.5  6.6  4.9
도소매업(G)  9.9 14.4 12.8 13.5 12.1 13.2
운수업(H)  0.7  1.4  1.2  1.0  0.2  0.4
숙박음식점업(I)  0.1  0.1  0.1  0.1  0.3  0.0
정보통신업(J) 10.3  5.7  3.3  3.2  3.9  3.2
금융업(K)  0.1  0.1  0.1  0.1  0.0  0.0
부동산업(L)  0.2  0.7  0.8  0.6  0.5  0.6
전문서비스업(M)  5.7  3.9  2.7  3.4  3.4  3.5
시설서비스업(N)  1.2  0.9  0.8  0.9  0.8  1.0
공공행정(O)  0.0  0.0  0.0  0.0  0.0  0.0
교육서비스업(P)  0.3  0.1  0.1  0.1  0.1  0.0
보건서비스업(Q)  1.0  0.0  0.0  0.0  0.0  0.0
여가서비스업(R)  0.1  0.1  0.1  0.0  0.0  0.1
개인서비스업(S)  0.6  0.4  0.3  0.3  0.5  0.1
결측치  0.2 29.0 39.0 38.9 39.2 43.1

[표 3] 업종의 분포
(단위: %)

  

2) 성과공유제 도입 직접 효과

아래 그림에서는 대응 전후의 처리집단, 통제집단의 성향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성향점수 대응 
후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이질성은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응 전 통제 집단은 
성향점수가 낮은 개체의 비중이 크나, 대응 후 이 비중은 처리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줄어든
다. 대응 후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향점수 분포는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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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향점수로 측정한 거리 분포
   

매칭 후 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매출액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
친다. 성과공유도입 더미의 계수추정치는 0.013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성과공유
제 도입이 매출액을 1.3% 증가시킴을 시사한다.

종속변수: ln(매출액)
처리효과 모형

성과공유제도도입 0.013*
(0.008)

ln(전기매출액) 0.690***
(0.014)

ln(총자산) 0.287***
(0.013)

부채비율 -0.005**
(0.003)

영업이익률 0.876***
(0.058)

ln(업력) -0.141***
(0.008)

상수항 0.779***
(0.074)

[표 4] 성과공유제 도입의 매출액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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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별 계수추정치와 하단 괄호 안에 상응하는 표준오차를 제시함. 표준오차는 대응체별로 군집화 된 오차항 
상관을 반영하며, White (1980) 방식으로 이분산성을 통제한 값임.

** 계수추정치의 ‘***’, ‘**’, ‘*’ 는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 분석에서는 업종 및 지역을 통제하였으며, 이들 더미변수의 추정 결과는 지면상 생략함.

3) 네트워크 파급 효과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 3에서 최초 수요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1차 공급기업 매출액의 
민감도는 0.328이다. 즉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이 기업에 공급하는 1
차 공급기업의 매출액은 32.8% 증가한다.13) 2차 공급기업의 수요기업으로서 1차 공급기업의 매
출액 변동에 따른 2차 공급기업의 매출액 변동은 0.414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3차 공급기업 매출
액 변동의 민감도는 0.373이다. 또한 4차 공급기업과 5차이상 공급기업의 매출액 변동 민감도는 
각각 0.331과 0.405이다14). 

13) 본 연구에서는 공급기업 매출액에 대한 수요기업 매출액 영향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 같이 log-log 모
형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 외에 수요기업 매출액증가율과 공급기업 매출액증가율의 관계를 별도로 추정하였
다. 이 경우 수요기업 매출액증가율의 계수추정치는 매출액증가율에 대한 증분, 즉 수요기업 매출액증가율이 
1% p 변동할 경우 공급기업 매출액증가율이 % p 변동함을 의미한다. 이 모형의 결과도 논문에서 제시한 
log-log 모형의 탄력성 추정 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14) 거래단계의 상위에 위치한 전차 공급기업이 하위에 위치한 금차 거래단계의 수요기업으로 연결되면서 설명변
수의 내생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차 ln(공급기업 매출액)의 추정치를 금차 ln(수요기
업 매출액)의 도구변수로 설정하여 다시 추정하였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종속변수: ln(매출액)
처리효과 모형

관측치 수 17,022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 0.912

A. 1차 공급기업()-최초 수요기업() 
종속변수: log(공급기업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log(수요기업매출액) 0.389*** 0.376*** 0.328***

(0.024) (0.024) (0.024)
log(업력) 0.345***

(0.018)
거래비중 -0.004*** -0.003***

(0.001) (0.001)
상수항 8.215*** 8.696*** 8.513***

(0.387) (0.385) (0.483)
관측치 수 8,518 8,518 8,383
수정결정계수(Adjusted   ) 0.196 0.201 0.290

[표 5] 수요기업()의 매출액 변동에 따른 공급기업()의 매출액 변동 민감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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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차 공급기업()-1차 수요기업() 
종속변수: log(공급기업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log(수요기업매출액) 0.470*** 0.455*** 0.414***

(0.020) (0.020) (0.019)
log(업력) 0.269***

(0.029)
거래비중 -0.003*** -0.003***

(0.001) (0.001)
상수항 6.975*** 7.466*** 8.251***

(0.301) (0.314) (0.504)
관측치 수 2,980 2,980 2,900
수정결정계수(Adjusted   ) 0.261 0.265 0.327

C. 3차 공급기업()-2차 수요기업() 
종속변수: log(공급기업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log(수요기업매출액) 0.363*** 0.353*** 0.373***

(0.065) (0.063) (0.044)
log(업력) 0.273***

(0.048)
거래비중 -0.004*** -0.004***

(0.001) (0.001)
상수항 8.577*** 9.076*** 8.555***

(0.975) (0.968) (0.711)
관측치 수 1,211 1,211 1,179
수정결정계수(Adjusted   ) 0.302 0.309 0.382

D. 4차 공급기업()-3차 수요기업() 
종속변수: log(공급기업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log(수요기업매출액) 0.348*** 0.336*** 0.331***

(0.045) (0.046) (0.037)
log(업력) 0.248***

(0.088)
거래비중 -0.005*** -0.005***

(0.002) (0.002)
상수항 8.720*** 9.308*** 10.356***

(0.685) (0.749) (0.579)
관측치 수 510 510 496
수정결정계수(Adjusted   ) 0.281 0.28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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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별 계수추정치와 하단 괄호 안에 상응하는 표준오차를 제시함. 표준오차는 수요기업별 군집 내 오차항 상
관을 반영하며, White (1980) 방식으로 이분산성을 통제한 값임.

** 계수추정치의 ‘***’, ‘**’, ‘*’ 는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 분석에서는 공급기업의 업종을 통제하였으며, 이들 더미변수의 추정 결과는 지면상 생략함.

3) 성과공유제 도입의 총 효과

아래의 표는 [표 4]와 [표 5]의 계수를 표본기업의 총매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성과공유제 도
입의 총효과이다. 표의 총매출액은 성과공유제 도입한 후의 매출액이므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출액은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율만큼 할인해야 한다. 그리고, 
총매출액에서 할인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계산하였다.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이며,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파급
효과는 0.7%이다. 이를 총매출액에 적용하면,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9.34조원이며,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6.38조원으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공급하는 기업의 매
출액 파급효과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 5차이상 공급기업()-4차 수요기업() 
종속변수: log(공급기업매출액) 

모형1 모형2 모형3
log(수요기업매출액) 0.499*** 0.470*** 0.405***

(0.075) (0.073) (0.062)
log(업력) 0.183**

(0.088)
거래비중 -0.007*** -0.007***

(0.002) (0.002)
상수항 6.454*** 7.424*** 7.099***

(1.107) (1.067) (1.039)
관측치 수 275 275 268
수정결정계수(Adjusted   ) 0.311 0.325 0.440

계수 

0차 → k차
평균매출액

(억원)
기업수 총매출액

(조원)
매출액 

증가(조원)
0차 0.013 0.0130 202 6,014 121 9.34
1차 0.328 0.0043 56 9,072 51 3.91
2차 0.414 0.0018 49 4,085 20 1.54
3차 0.373 0.0007 53 1,644 9 0.67
4차 0.331 0.0002 36 647 2 0.18
5차 이상 0.405 0.0001 31 356 1 0.08
파급효과 0.0070 6.38

[표 6] 성과공유 매출액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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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는 [표 4]의 , [표 5] 모형 3의 이며 “0차 → k차”는   






** 매출액증가총매출액–총매출액exp
*** 파급효과는 1차부터 k차를 합산한 효과

6. 결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정책지원효과를 수혜기업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책지원은 
수혜기업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에 공급을 하는 기업에게도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점에 착안하여,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대상으로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효
과와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제공하는 
2019년 기업간 거래자료로 6,548개의 성과공유기업을 최초 수요기업으로 292,078건의 거래를 포
괄하는 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매출액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공유제 유형별 매출액 
증가 효과와 K차 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K+1차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
였다. 추정 결과,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이며, 공급기업의 매출
액 증가율 파급효과는 0.7%이었다. 이를 총매출액에 적용하면, 성과공유로 인한 성과공유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9.34조원이며, 공급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6.38조원이어서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공
급하는 기업의 매출액 파급효과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기업 매출액을 수요기업 매출액에 회귀한 계수로 매출액 파급효과를 추정
하였다. 이 계수는 매출액 파급효과의 평균을 추정한 것이며, 매출액 파급효과가 표본기업별로 
동질적이라고 가정한 셈이다. 또한, 공급기업 매출액의 미관측 이질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개별 거래관계별로 매출액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매출액 파급효과의 이질성을 부
여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이다15).

“중소기업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인력의 장
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제도의 궁극적인 성과는 고
용에 있다. 성과공유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향후 연구 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인력의 
질, 나이, 근속연수 등의 미시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15) 홍장표･장지상(2015)은 기업연관분석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낙수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특정 대기업
을 중심으로 거래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그 크기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거래 네크워크는 이
보다 현저히 광범위하며, 이러한 경우 역행렬 계산 가능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의 해결이 계산 상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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